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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 및 범위

1) 이 조건은 2025년도 수질관리 약품을 구매하는 ㈜KBS비즈니스(이하

“계약자” 라 칭함)와 계약상대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이라 칭함)가 단가계약을

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본 시방서는 KBS스포츠월드(서울)의 수질관리를 위해 납품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일반사항

1) 모든 제품은 수영장에 널리 사용되는 최상질의 제품이어야 하며 풀장 수

처리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“지정수 처리제 제조업 등록 업체”로서

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“수처리 허가를 득한 약품”이어야 한다.

2) 풀장 수처리제 약품은 먹는물 관리법 제41조 1항 규정에서 정한 자가품

질 검사의 의무를 다하고 그 품질보증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(계약 시 각 품목별 약품 검사결과서 제출)

3) 품질보증검사는 국가공인기관(한국화학시험연구원)에 의뢰하여야 한다.

4)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필요시 임의채취 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

기준이하로 판정 시 기 납품된 제품을 반납한다. 단, 시료채취 시 납품자

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.

5) 납품자는 2회 이상 기준이하 판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검사수


